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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용자 

 

이 매뉴얼은 '책임자' 또는 '유통업자'로 식별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매뉴얼은 CPNP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 화장품 업계 책임자 및 그를 대표하는 사람 - 이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책임자"로 통

칭 

 유통업자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화장품을 시중에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들 스스로 제품의 표지에 있는 요소를 국가의 법에 맞추어 번역하는 사람, 본 매뉴

얼에서는 '유통업자'로 통칭 

 
본 매뉴얼에 대한 독자들의 피드백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grow-cpnp@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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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개 
 

화장품 신고 포털(CPNP)이란? 
 

 

CPNP는 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제1223/2009호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료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다1. 

 

(1) OJ L342, 22.12.2009, p.59. 

 

 

CPNP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책임자 및 특정한 경우에 화장품 유통업자가 CPNP를 통해 유럽 시장에 배치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규정(EC) 제1223/2009호 조항 13에서 나열된다. 

 

CPNP는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CPNP는 이러한 정보 중 일부를 관할 당국(시장 감독, 시장 분석, 평가 및 소비자 정보 목적)과 독성

물질관리센터 또는 회원국이 (의료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CPNP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013년 7월 11일부터 CPNP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규정(EC) 제1223/2009호(조항 13)는 화장품을 EU 시장에 배치하기 전 책임자 및 특정한 경우에 화

장품 유통업자가 CPNP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중요 사항 

CPNP를 통해 제품이 성공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이것이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제1223/2009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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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참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사용자 매뉴얼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중 일부를 전재한다. 

 

CMR 물질 

규정(EC) 제1272/2008호에 따라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으로 분류되는 물질1. 

 

(단일 또는 복합) 구성제품 

 단일구성제품 

단일구성제품은 단일 요소로 구성된 제품이다. 예: 보습크림 한 병, 샴푸 한 통, 립스틱 튜브 한 

개, 애프터셰이브 한 통 등. 

 

 복합구성제품 

복합구성제품은 개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 제품이다. 예: 염모제 세트, 피부

각질제거 키트, 영구 스타일링 제품, 안티에이징/활성화 키트 등. 

 

단일구성제품과 복합구성제품의 차이는 제품 구성요소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성분/물질이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합구성제품에 대한 신고는 단일구성제품에 대한 신고와 다르다.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세트를 복합구성제품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연락 담당자 

신고된 각 화장품에 대해, 책임자는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실제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공개해

야 한다. 

 

 

CosIng 

화장품 물질과 성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유럽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이다2. 

 

 
1 OJ L353, 31.12.2008, p.1 
2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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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이란 인간의 신체외부(표피, 모발, 손톱, 입술및외부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과 접촉이 

이루어지며, 전시를 위한 목적이나 또는 청결, 향기제공 외관의 변경, 보호, 상태유지 및 냄새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나 혼합물을 의미한다. 

 

 

나노물질 대리인 

화장품에 관한 규정(EC) 제1223호 조항 16에 따르면 조항 13에 따른 신고 외에도 책임자는 시장에 

배치되기 6개월 전에 위원회에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조항 16의 규정은 조항 14에 따라 규제되는 착색제, 보존제 또는 UV 필터로 사용되는 나노물

질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책임자는 나노물질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나노물질 대리인은 조항 16으로 제한된다. 조항 13에 따라 이들은 제품을 신고할 수 없다! 

대리인의 역할은 나노물질 신고를 위해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뿐이다. 

 

 

유통업자 

'유통업자'란 공급체인에 속한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는 

달리, 커뮤니티 시장에 화장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U 로그인 

EU 로그인(이전 명칭은 'ECAS')은 유럽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 인증 서비스이다. 

 

 

프레임 제형 

'프레임 제형'이란 어떠한 화장품이 원료 표기를 통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원료의 

카테고리나 기능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각 원료의 최대 농도를 표기하거나, 또는 관련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업자 

'수입업자'란 제3국으로부터 어떠한 제품을 커뮤니티 시장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설립된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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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관리자 

로컬 관리자는 자신이 연결된 단체의 액세스 요청과 단체의 세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권한은 로컬 관리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는 SAAS의 역할이다. SAAS에서 CPNP 액세스를 요청하기 위

해 단체를 만든 첫 번째 사용자는 해당 단체의 로컬 관리자여야 한다. 

 

 

시장에 제공 

'시장에 제공'의 의미는 대가를 위해 또는 무료로 상업 활동 중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한 화장품을 

커뮤니티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노물질 

'나노물질'이란 불용성 또는 생체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며, 1에서 100nm까지 범위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외부 크기 또는 내부구조로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을 의미한다. 

 

 

단체 

단체는 '책임자'(또는 그 하청업체/단체)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화장품 규정 조항 19.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지울 수 없고 식

별하기 쉽고 잘 보이는 글자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된 경우에만 화장품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a) 책임자의 이름 또는 등록된 이름 및 주소...". 

SAAS에서 책임자 프로필이 있는 단체를 만들 때는 라벨에 표시된 책임자 세부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시장에 배치 

'시장에 배치'는 어떠한 화장품을 처음으로 커뮤니티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명 

'제품명'은 화장품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브랜드, 제품 라인, 포장에 표시된 제품의 구체적인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의 특정 이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전체 이름에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체' 아래의 정보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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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RP) 

EU 내에서 '책임자'로 지정된 법인이나 자연인의 화장품만이 EU 시장에 배치될 수 있다. 책임자는 규

정(EC) 제1223/2009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 제조되고 이후 커뮤니티로 수출 및 재수입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 

설립된 제조업체가 책임자가 돼야 한다.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커뮤니티 내에 설립된 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서면

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제조된 화장품이 이후 커뮤니티로 수출 및 재수입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커뮤니티 

외부에서 설립된 경우, 제조업체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설립된 자를 책임자로 서면 위임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서면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각 수입업자는 그들이 시장에 배치한 특정 화장품의 책임자가 된다. 

수입업자는 서면 위임을 통해 커뮤니티 내에 설립된 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서면으로 이를 수락해야 한다. 

만약 유통업자가 자신의 명의나 상표로 화장품을 시장에 배치하거나 이미 시장에 배치한 제품을 변경

하여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유통업자가 그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배치된 화장품과 관련된 정보를 번역하는 것은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영

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SAAS 

SAAS(SAnte 인증 시스템)는 사용자에게 특정 유럽위원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필과 액세스 권

한을 제공한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액세스 권한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책임자의 이름 또는 등록 이름과 주소가 화장품 라벨에 있어야 한다. 

 

 

색조 

화장품의 개별 색상, 향 또는 강도의 변형을 의미한다. 

예: 

– 동일한 립스틱의 다른 색상 이름(예: '퓨어루즈', '루비', '버메일' 등) 

– 같은 바디 로션의 다른 향(예: '발리 망고', '하와이 코코넛', '피지 패션프루트' 등) 

– 고정 스프레이의 다른 강도(예: '소프트', '스트롱', '엑스트라 스트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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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시스템 요구사항 
 

 

 

CPNP에 연결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하다. 

 인터넷 연결, 

 최소 1024X768픽셀의 컴퓨터 화면 해상도 

 

CPNP는 최신 버전의 Microsoft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또는 Google Chrome(JavaScript 

및 쿠키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등록 

 
CPNP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 단체, 역할, 프로필이 필요하다. 

 

다음 두 시스템이 필요하다. 

 EU 로그인 

유럽위원회 인증 서비스(이전에는 'ECAS')를 통해 유럽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과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 SAnte 인증 시스템(SAAS)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단체, 역할, 프로필을 제공하여 특정 유럽위원회 응용 프로그램(이 경우

에는 CPNP)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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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시작 

 
CPNP를 시작하려면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다음 URL을 입력한다. 

https://webgate.ec.europa.eu/cpnp 

 

CPNP에 처음 연결하면 다음 튜토리얼이 표시된다. 

 

 

– 이 튜토리얼에서 EU 로그인 및 SAAS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CPNP에 액세스하는 방법

을 배울 수 있다. 을 클릭하여 건너 뛸 수 있다. 

 

– CPNP에 연결할 때 이 튜토리얼을 다시 보지 않으려면 다시 표시하지 않음 확인란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쿠키를 삭제하지 않는 한 유용한 링크 메뉴를 통해서만 튜토리얼에 액세스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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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확인 
 

CPNP 홈페이지 
 

 

홈페이지와 후속 화면은 사용자 프로필(예: 책임자인지 유통업자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는 이 매뉴얼 전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CPNP 홈페이지에서 메시지 상자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

보(예: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 팁, 지침, 유지관리 개입)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사용자 프로필에 따라 홈페이지에 다음 메뉴가 표시될 수 있다. 
 

 

메뉴 표시줄 

메뉴 표시줄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가 있다. 홈, 제품, 유통, 나노물질, 연락 담당자, 관리자, 유용한 

링크. 

 

홈( ) 

이 메뉴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간다. 

 

제품 

제품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 옵션이 있다. 

 내 신고 

이 메뉴 옵션은 자신의 책임자/단체에 특별히 추가된 모든 제품에 대한 개요(초안 및 신고)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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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신고 

이 메뉴 옵션을 사용하면 담당자가 단일 또는 복합구성제품에 대한 신고를 생성할 수 있다. 

 단순 검색 

이 메뉴 옵션을 사용하면 키워드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구성요소를 검색할 수 있다. 

 고급 검색 

이 메뉴 옵션을 사용하면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구성요소를 검색할 수 있다. 

 

유통 

유통 메뉴는 책임자와 유통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이 메뉴를 사용하여 유통 신고를 입

력하고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를 검색할 수 있다. 

 

연락 담당자 

연락 담당자 메뉴는 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책임자일 경우, 이 메뉴를 사용하여 단체와 

관련된 모든 연락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관리(작성, 수정, 삭제)하고 검색할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은 45페이지의 '연락 담당자 관리'를 참조한다. 

 

나노물질 

나노물질 메뉴는 나노물질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규정 (EC) 제1223/2009호, 조항 16에 따르면, 

조항 13에 따른 신고 외에도 책임자는 시장에 배치되기 6개월 전에 전자적 수단으로 위원회에 나

노물질 함유 화장품을 신고해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이러한 특정 모듈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유

용한 링크 > 조항 16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전용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관리자 

필요한 경우, 이 메뉴의 다른 책임자에게 제품 복사 옵션을 사용하여 제품을 다른 책임자에게 이전

할 수 있다(예: 합병 또는 책임자의 이름 변경). 선택한 제품의 사본은 새로 지정된 책임자 아래에 

초안으로 저장된다. 포장 및 라벨 정보와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복사된다. 

하위단체가 있는 단체에 속한 사용자의 경우, 관리자 메뉴에서 추가적인 제품 이동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주요 단체 또는 하위단체에서 다른 하위단체 또는 주요 단체로 제품을 이동하는 

데 사용된다. 

 

유용한 링크 

이 메뉴는 튜토리얼, 자주 묻는 질문(FAQ), 나노물질 Q&A, 조항 13(사용자 매뉴얼, 프레임 제형, 

카테고리/프레임/트리거 질문 + 업로드 웹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침 패키지) 및 조항 16 문서, 외부 

링크(SAAS, CosIng), 화장품 관련 규정(EC) 제1223/2009호, 출시 노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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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링크 바 

상단 링크 바는 다음 항목에 대한 빠른 액세스 링크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연락처, 프로

필 및 로그아웃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CPNP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열린다. 

 

연락처 

이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면 CPNP 기능 사서함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프로필 

이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CPNP 프로필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언어, 우

편주소, ID, 단체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프로필, 기타 단체 정보 등이 포함된다. 

 

로그아웃 

이 링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한다. 

 

 

 

언어 선택상자 

각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언어 선택상자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한다. 

참고: 

CPNP 인터페이스와 이 사용자 매뉴얼은 원래 영어로 되어 있다. 의심스러운 경우 영어 버전을 참

조하고 다른 언어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grow-cpnp@ec.europa.eu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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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사용 
 

책임자 - 조항 13(1) 및 13(2)에 따른 신고 관리 

 
제품 신고 

 

 

규정(EC) 제1223/2009호, 조항 13(1)에 따라, 책임자는 화장품을 EU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CPNP에 일련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조항 13(b)에 따라, 책임자는 화장품이 시장에 배치

될 때 CPNP에 원본 라벨을 신고하고, 해당 포장의 사진을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책임자는 제품 메뉴의 제품 신고 옵션을 사용하여 이러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

다. 

 

 제품 신고 

1. 제품 메뉴에서 제품 신고를 선택한다. 

결과: 새 제품 추가 시작 페이지에서 신고할 제품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2. 신고할 제품 유형을 선택한다. 

3.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제품 세부정보 페이지를 작성한다(각 탭/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4. 신고를 초안으로 저장하려면(즉, 필수 정보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임시 저장을 클릭

하고 확인 메시지에 답한다(제품에 CMR 물질 및/또는 나노물질이 포함되었다고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 - .17페이지의 '제품 세부정보' 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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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제품 /구성요소 이름과 해당 언어("**" 참조)는 입력해야 한다. 

또는 

신고의 정보가 완전하고 필수 필드("*"로 표시됨)가 모두 작성되었으면 신고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는 관할 당국과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제공된다. 그때부터는 신고를 삭제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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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단일구성제품 신고 

 

 

 

'일반 정보' 탭 

 

일반 정보 탭에서는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업계 참조 번호 (업계 내부 사용 목적으로) 업계에서 제품에 제공한 참조 사항 

제품명 
 

 

제품명은 관할 당국이나 독성물질관리센터가 CPNP에서 제품을 검색할 

때 자주 사용되므로 신고의 중요한 요소이다. 

단일구성제품은 단일 요소로 구성된 제품
(예: 샴푸 한 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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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여기에 표

시된 제품은 실제 제

품이 아니다. 이름과

모든 표기는 명확히

하기 위한 용도로 고

안된 것이다. 

 

 
 

 
 

언어 

 

 

 

 

 

 

 

 

 

 

 

 

 

 

 

 

 

 

 

 

 

 

 

제품이 시장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름으로 제공된 경우, 신고에 각 이름과 해당 언

어(선택상자를 통해 선택)를 언급해야 한다. 

책임자는 언어 선택상자 옆에 있는 을 사용하여 제품 이름 번역을 추가하고 해당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제품 이름 번역을 삭제하려면 해당 언어 옆의 을 클릭한다. 

제품 이름이 모든 언어에서 동일한 경우, 이 이름을 한 번만 지정하고 선택상자에서 '다중

언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제품 이름이 일부 언어에서는 동일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다를

때는 '다중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스템에 제품 이름의 모든 언어 버전을 개별적

으로 입력해야 한다. 일부 언어의 이름이 같더라도 각 언어에 대해 해당 언어를 반복해서 표

시해야 한다. 

색조 

(해당되는 경우) 

불필요한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신고에 제품의 다양한 색조(예: 립스틱의 다양한 색조)

를 신고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신고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색조를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에

만 수행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제품명'은 화장품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브랜드, 제품 

라인, 제품에 표시된 제품의 구체적인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의 특정 이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전체 이름에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1. 상표/브랜드 

2. 제품 라인 

3. 특정 이름(기능 포함) 

제품의 전체 이름은 다음과 같다. 

상표/브랜드 + 제품 라인 + 특정 이름(기능 포함), 예:  

– Niveo / Repair & Shine 스무딩 크림 

– Niveo / Repair & Shine 스무딩 샴푸 실크 

– Elisa / Erden Five Minutes Cream Intensive 립 리페어 밤 

– Chenal / Hydra Star Serum Hydratant Repulpant Intense 

– Yves St Vincent / Opium Bleu 오드퍼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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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색조를 색조 필드에 표시하고 앞뒤 공백이 있는 " / "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색조 필드는 읽기 쉽도록 2000자로 제한된다. 

이러한 색조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경우, 번역 내용이 제품 이름의 해당 언어 버전 아래에

있는 색조 필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신고의 정보가 화장품의 특정 색조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경우(예: 다른 구성요소 정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

이를 위한 제품입

니까?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여 이 제품이 구체적으로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

부를 지정한다. 

 

책임자 

 

신고에는 적어도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화면 왼쪽의 '책

임자' 아래에 표시되며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에 따라 SAAS에서 자동으로 검색된다. 

중요 사항 

책임자가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SAAS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CPNP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항목에서 SAAS에 액세스할 수 있다. 로컬 관리자만 책임자 세

부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SAAS에서 이름 또는 국가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 시 새 단체가 생

성되고 새 제품명 신고가 필요하다! 

 

 

 

각 신고에 대해, 책임자는 연락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 즉 필요할 때 연락할 실제 사람을 표

시해야 한다. 

선택상자를 아래로 눌러 현재 책임자에게 연결된 모든 연락 담당자 목록을 확인한 후 원하

는 연락 담당자를 선택한다. 

원하는 연락 담당자가 선택상자에 없으면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해당 신고

와 향후 신고에 연결된다. 

 이를 위해, 

1.  연락처 추가 아이콘을 누른다. 

2. 연락 담당자 추가 페이지에 연락 담당자의 성, 이름,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

소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다(필수 필드는 모두 *로 표시된다). 

3. 페이지 하단의 추가를 클릭하여 새 연락 담당자를 신고에 추가한다. 
 

 

결과: 이 신고에 대해 새 연락 담당자가 자동으로 선택된다. 또한 데이터 보호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 해당 연락 담당자에게 전송된다. 

 

 

 

 

연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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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CPNP의 모든 전화 및 팩스 번호에는 국가 전화 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 +32 2 296 93 62. 

 

연락 담당자는 연락 담당자 전용 메뉴에서 관리된다(책임자만 사용 가능). 

 

신고에서 사용자가 생성/수정한 각 연락 담당자는 연락 담당자 모듈에 즉시 추가/수정 추

가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의 '연락 담당자 관리'

를 참조한다. 

더 이상 제조되

지 않는 제품 

제품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으면 이 상자를 선택한다. 

출시 준비 완료 또

는 이미 출시된 제

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되었거나 이미 출시되었을 경우, '출시 준비 완료 또는 출시

된 제품' 상자를 선택한다. 

'제품 세부정보' 탭의 '원본 라벨 및 원본 포장' 아코디언에서 원본 라벨 및 원본 포장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상자를 선택하면 제품에 대해 신고할 수 없다. 

중요 사항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자는 제품이 시장에 배치될 때까지 원본 라벨과 합리적으로 식

별 가능한 해당 포장 사진을 신고해야 한다. 

 

제품이 커뮤니

티에서 수입됩

니까? 

 

적절한 옵션 버튼을 선택하여 제품이 유럽 커뮤니티에서 수입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예를 선택하면 i) 원산국 및 ii) 책임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원산국 선택상자

가 나타난다. 
 

 

드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산국별로 한 번씩 

신고하고 제품명의 괄호 안에 원산국을 명기한다. 

예:  상표/브랜드 Repair & Shine 스무딩 크림(미국) 

 상표/브랜드 Repair & Shine 스무딩 크림(중국) 

또한 드문 경우에 동일 제품이 수입 제품과 비수입 제품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의 다른 신고를 작성한다. 즉, 제품의 수입 버전(제품 이름의 괄호 안에 원산국 명시)에 

대한 신고와 제품의 비수입 버전에 대한 신고이다. 

 

최초로 시장 배치된 

회원국 

 

선택상자를 아래로 당겨 최초로 시장 배치된 회원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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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세부정보' 탭 

제품 세부정보 탭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섹션이 있다. 

 

발암성, 돌연변

이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

질 

이 섹션에서는 규정(EC) 제1272/2008호 부록 6 파트 3에 따라 카테고리 1A 또는 1B의 발

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지정

한다. 

 

제품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INCI/Chemical/IUPAC, CAS 또는 

EC 번호를 기반으로 각 물질을 식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CosIng에서 이름, CAS, EC 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경

우).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검색된 INCI/Chemical/IUPAC, CAS 또는 EC 번호의 첫 번째 글자 또는 숫자를 관

련 입력 상자에 입력한다. 

2. 일치하는 물질 목록에서 적합한 물질을 선택한다. 

 

3. 물질을 더 추가하려면 을 클릭하고 계속한다. 

 
 

중요 사항 

CosIng에서 검색한 성분 목록은 CMR 1A 또는 1B만 포함하도록 필터링할 수 없다. 또한 CosIng

에서 검색한 성분 목록에는 화장품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

에게는 제공된 정보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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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이 섹션을 사용하여 화장품에 관한 규정(EC) 제1223/2009호 조항 2(1)에서 나노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 그룹이 나타난다. 
 

CPNP는 먼저 접촉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한다. 

- 이 제품은 헹구는 제품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제품입니까? 

- 접촉 경로는 무엇입니까(피부, 경구 및/또는 흡입)? 

 신고에 나노물질 추가하기 

1. 추가를 클릭한다. 

결과: CosIng에서 나노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팝업 페이지가 나타난다. 
 

 

2. 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CosIng에서 INCI, IUPAC, INN, CAS 또는 EC 번호를 검색

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해, 

- 검색된 INCI, IUPAC, INN, CAS 또는 EC 번호의 (적어도) 처음 두 글자 또는 숫자

를 입력 상자에 입력한다. 일치하는 모든 항목이 CosIng에서 표시된다. 
 

중요 사항 

CosIng의 나노물질 목록에는 화장품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제공된 정보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책임이 있다. 

CosIng 검색 기능을 사용해 나노물질 및 조항 16조에 따른 나노물질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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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표에서 원하는 항목 옆에 있는 을 클릭한다. 
 

 

–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를 클릭한다. 
 

 

'착색제', '보존제' 및/또는 'UV 필터' 기능에 대한 정보는 CosIng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다. '기타' 옵션은 CPNP 조항 16(나노물질, ⮕ 나노물질 신고)에서 자동으로 검색된다. 

하나 이상의 기능을 검색해야 한다. '보존제'와 같은 일부 기능을 추가하면 팝업 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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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검색된 나노물질이 없는 경우 나노물질 검색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새 나노물질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나노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새 페이지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모든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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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편집 

선택한 나노물질 옆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이전에 또는 새로 생성한 나노물
질을 편집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상자와 기능에 대해서만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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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및 

프레임 제형 

카테고리 및 프레임 제형 아코디언은 다음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된다. 
 

 
 

화장품  

카테고리 

여기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등 세 가지 카테고리 레벨을 선택해야 한다.

  중요 사항 

드문 경우,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 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카테고

리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분류해야 한다. 

 

레벨 1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레벨 2에서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결정

된다. 레벨 2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레벨 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가 결정된다. 

기존의 모든 카테고리는 CPNP의 유용한 링크 탭에서 찾을 수 있다. 

 
물리적 

형태 

선택상자를 아래로 당겨 제품의 물리적 형태를 선택한다. 

참고: '액체'에는 일반적으로 10000cp 미만의 점도가 낮은 제형(예: 용액 또

는 우유)이 포함된다. 
 

 
 

제품이 특수 

도포기/포장

으로 제공됩

니까?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여 제품이 전형적인 비가압 화장품 포장(예: 통, 항

아리 또는 작은 파우치)으로 제공될지 아니면 특수한 도포기 또는 포장으로 

제공될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독성물질관리센터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 위험 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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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여 특수 도포기 및 포장에 대해 가능한 선택 사항을 볼 수 있

다. 

예라고 답한 경우 선택 목록에서 적합한 도포기/포장을 선택한다. 

 

선택 목록에서 기타를 선택하면 도포기/포장 이름(가급적 영어)을 제안하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제안된 모든 도포기/포장 이름은 CPNP 유지관리

팀이 고려하여 새로운 도포기/포장 이름을 만들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 이

름을 업데이트한다. 
 

 

제형 이름 위의 화장품 카테고리 섹션에서 카테고리 레벨을 선택해야만 제형 이름 

선택상자가 활성화된다. 선택한 레벨에 따라 적절한 제형 이름 목록을 선

택할 수 있다. 선택상자를 아래로 당겨 적절한 제형 이름을 선택한다. 제

형 이름은 더욱 상세한 제품 분류를 제공하며 이는 독극물 센터에서만 사

용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제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해서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신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형 이름을 선택한 후에도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농도 선언 또는 농도 범위 선언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기타를 선택하면 제형 이름(가급적 영어)을 제안하도록 메시지가 표시된

다. 제안된 모든 이름은 CPNP 유지관리팀이 고려하여 새로운 제형 이름

을 만들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 이름을 업데이트한다. 

 

만약 제형 이름에 대해 제안이 없다면, 간단하게 레벨 3 카테고리에서 선

택한 이름을 반복할 수 있다. 

신고 유형 

선택 

대부분의 경우 선택상자에는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와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은 모든 성분 이름은 INCI 명칭 표현(가능한 경우)을 사용해야 하며 모

든 성분 수량은 % w/w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경우에 따라 선택한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기존에 사전 정의된 프레

임 제형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라는 두 가

지 옵션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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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프레

임 제형 

독성물질관리센터, 관할 당국, 산업무역협회 및 위원회 서비스 부

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세

트를 제정했다. 이는 별도의 문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고 유형 선택' 선택 목록에서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을 선택하

면, CPNP는 선택한 카테고리와 제형 이름에 따라 해당하는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이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은 PDF 문서로 신고에 연결된다.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과 신고된 제품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다. 

 

중요 사항 

–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에 사용되는 '추가 성분'이라는 용어가 이 사

용자 매뉴얼 부록에 명시된 규칙에 부합하는 물질과 정확한 농도를 표

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55페이지 참조). 또한 화장품의 독성 프

로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성분도 포함할 수 없다. 

– 화장품의 구성요소가 이 프레임 제형에 언급된 농도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에만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

히 어떠한 성분 농도가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에 표시된 최대 농도보

다 높거나 어떠한 성분이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내용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을 신고에 사용할 수 없다. 

 
제품 카테고리, 물리적 형태, 선택한 제형 이름에 따라 CPNP에서 특

정 우려 성분 및/또는 제품의 pH 값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PNP에 적용되는 규칙은 독성물질관리센터, 관할 당국, 산업무역협

회 및 위원회 서비스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제정하

며, 이는 본 사용자 매뉴얼 부록에서 열람할 수 있다(55페이지 참조). 

화장품 카테고리와 CPNP에서 적용하는 규칙 사이의 링크는 CPNP

의 유용한 링크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 +를 클릭하여 각 섹션을 확장하고 전체 성분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다. 

예, 아래에서 선택을 선택하고 관련 성분 상자를 선택하고 제품 농도

를 입력한다. 또는 적절히 아니요를 선택한다. 

다른 질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 필드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해당

없음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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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이름을 쉽게 입력하려면 CosIng에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CosIng에 적절한 성분 이름이 없으면 성분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

다. 
 

아래 텍스트 상자에서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할 수 있는 기타 제품 정보도 포함

시킨다(영어만 사용). 이러한 추가 정보는 특히 중독 상황에서 제품을 식별하거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 정보(예: 색상, 맛, 냄새, 독성물질관리센터의 사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중요 사항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경우, 해당 없음은 이러한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모든 우려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는다는 것 또

는 제품에 함유되지만 우려 농도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사용자 매

뉴얼 부록에 규정된 규칙에 따름(55페이지 참조)). 

모든 성분 이름은 INCI 명칭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가능한 경우). 

pH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품에서 pH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수용액, 추출

물 또는 분산액(예: 고체 제형)을 통해 측정할 경우, 사용자는 “독성물질관

리센터에 중요한 기타 정보” 전용 필드에 “pH(수용액 추출물/용액/분산

액)”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로만 이를 언급해야 한다. 

모든 성분 수량은 %w/w로 표시되어야 한다. %w/w 기호는 응답 필드에 

표시할 수 없다. 

숫자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어 0,3이 아니라 0.3

으로 표기한다.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경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그중 

한 성분 또는 두 성분 함량의 합이 5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를 업데

이트해야 하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10을 초과할 때 신고를 업

데이트해야 한다. 

기타 모든 우려 성분의 경우,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를 초과하여 성분 농

도가 변경될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본 사용자 매

뉴얼 부록(55페이지) 참조). 

제품이 더 이상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에 속하지 않거나, 새로운 우려 성

분이 제품 구성에 함유되거나, 우려 성분이 더 이상 제품 구성요소에 함유

되지 않을 때도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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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농도 '신고 유형 선택' 선택상자에서 정확한 농도를 선택하면 질적 및 양적

구성요소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 예라고 대답하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PDF만 사용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수기로 작성한 문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확하고 읽기 쉬운 전자 PDF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독성물질관리센터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한 농

도 문건에서는 먼저 우려 성분과 그 농도를 언급할 것을 권장한다(이 

사용자 매뉴얼 부록(55페이지 참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름). 그런 다

음 제품 내 농도가 낮은 순서로 기타 모든 성분을 열거한다. 

모든 성분 이름은 INCI 명칭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가능한 경우). 

모든 성분 수량은 %w/w로 표시되어야 한다. 

숫자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어 0,3이 아니라 

0.3으로 표기한다. 

pH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품에서 pH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수용액, 

추출물 또는 분산액(예: 고체 제형)을 통해 측정할 경우, 사용자는 “독

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한 기타 정보” 전용 필드에 “pH(수용액 추출물

/용액/분산액)”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로만 이를 언급해야 한다.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경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그중 한 성분 또는 두 성분 함량의 합이 5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 신

고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10을 초과할 

때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타 성분의 경우 한 성분의 농도 변경이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를 

초과하거나, 새로운 성분이 제품 구성에 추가되거나, 어떠한 성분이 

제품 구성요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

다. 

 
 아니요라고 대답할 경우, 성분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한다. 

성분 이름을 쉽게 입력하려면 CosIng에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한

다. CosIng에 성분 이름이 없으면 성분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먼저 우려 성분과 그 농도를 언급할 것을 권장한다(이

사용자 매뉴얼의 부록(55페이지 참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름). 그

런 다음 제품 내 농도가 낮은 순서로 기타 모든 성분을 열거한다.
 

중요 사항 

모든 성분 이름은 INCI 명칭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가능한 경

우). 

모든 성분 수량은 %w/w로 표시되어야 한다. 

%w/w 기호는 응답 필드에 표시할 수 없다. 

숫자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어 0,3이 아

니라 0.3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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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 상자에서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할 수 있는 기타 

제품 정보도 포함시킨다(영어만 사용). 이러한 추가 정보는 특히 

중독 상황에서 제품을 식별하거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 정보(예: 

색상, 맛, 냄새, 독성물질관리센터의 사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

타 정보)를 의미한다. 
 

 

농도 범위 '신고 유형 선택' 선택상자에서 농도 범위를 선택하면 질적 및 양적 

구성요소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 예라고 대답하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PDF만 사용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수기로 작성한 문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확하고 읽기 쉬운 전자 PDF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우려되지 않는 성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농도 범위만 허용된

다. 

 

 

 ≤0.1% 
 >0.1% ~ ≤1% 
 >1% ~ ≤5% 
 >5% ~ ≤10% 
 >10% ~ ≤25% 
 >25% ~ ≤50% 
 >50% ~ ≤75% 

 >75% ~ ≤100% 

 독성물질관리센터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한 농

도 문건에서는 먼저 우려 성분과 그 농도를 언급할 것을 권장한다(이 

사용자 매뉴얼 부록(55페이지 참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름). 그런 다

음 제품 내 농도가 낮은 순서로 기타 모든 성분을 열거한다. 

pH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품에서 pH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수용액, 

추출물 또는 분산액(예: 고체 제형)을 통해 측정할 경우, 사용자는 “독

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한 기타 정보” 전용 필드에 “pH(수용액 추출물

/용액/분산액)”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로만 이를 언급해야 한다.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경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그중 한 성분 또는 두 성분 함량의 합이 5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 신

고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10을 초과할 

때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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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의 경우, 제품 카테고리, 물리적 형태, 선택한 

제형 이름에 따라 CPNP에서 특정 우려 성분 및/또는 제품의 pH 값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PNP에 적용되는 규칙은 독성물질

관리센터, 관할 당국, 산업무역협회 및 위원회 서비스 부문의 대표들

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제정하며, 이는 본 사용자 매뉴얼 부록에서 

열람할 수 있다(55페이지 참조). 화장품 카테고리와 CPNP에서 적용

하는 규칙 사이의 링크는 CPNP의 유용한 링크 탭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 +를 클릭하여 전체 성분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다. 

예, 아래에서 선택을 선택하고 관련 성분 상자를 선택하고 

제품 농도를 입력한다. 또는 적절히 아니요를 선택한다. 

다른 질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 필드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해당 없음 또는 첨부파일 참조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 모든 우려 성분의 경우,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를 초과하여 성분 

농도가 변경될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본 사용자 

매뉴얼 부록(55페이지) 참조). 

한 성분의 농도 범위가 이전에 선언한 농도 범위와 다르거나 새로운 우려 

성분이 제품의 구성에 들어가거나 우려 성분이 더 이상 제품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중요 사항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경우, 해당 없음은 이러한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모든 우려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제품에 함유되지만 우려 농도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사용자 매뉴얼 부록에 규정된 규칙에 따름(55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참조'는 우려 성분에 대해 요청된 정보가 첨부된 질적 및 

양적 구성요소 문서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성분 이름은 INCI 명칭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가능한 경우). 

모든 우려 성분 수량은 %w/w로 표시되어야 한다. %w/w 기호는 응답 

필드에 표시할 수 없다. 

숫자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어 0,3이 아니라 

0.3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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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고 대답할 경우, 제품 내 농도가 낮은 순서대로 성분과 해

당 농도 범위를 하나씩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성분 이름

을 쉽게 입력하려면 CosIng에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CosIng

에 성분 이름이 없으면 성분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아래 텍스트 상자에서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할 수 있는 기타 제품 

정보도 포함시킨다(영어만 사용). 이러한 추가 정보는 특히 중독 상황

에서 제품을 식별하거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 정보(예. 색상, 맛, 냄

새, 독성물질관리센터의 사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의미

한다. 

 

 
원본 라벨 및 

원본 포장 

이 섹션을 사용하여 원본 라벨과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원본 포장 사진을 첨부한다. 
 

 
 

PDF, JPG 또는 JPEG 형식만 허용된다. 

"원본"이란 EU 내 시장에 최초로 배치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 라벨과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원본 포장 사진은 늦어도 제품을 시장에 배치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 1: 

2차 포장이 없는 단일구성제품(예: 개별 샴푸통) 

→ 통의 원본 라벨을 제출하고,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통의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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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2차 포장이 있는 단일구성제품(예: 상자에 담긴 샴푸통) 

→ 상자(외부 포장)의 원본 라벨을 제출하고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상자의 사진도 제출해야 한

다. 

→ 선택적으로, 원본 라벨과 통의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다. 

예 3: 

복합구성제품(예: 3개의 통으로 구성된 세트) 

→ 이 세트의 원본 라벨을 제출하고,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세트의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 선택적으로, 각 통의 원본 라벨과 각 통의 사진을 구성품 수준에서 신고에 추가할 수 있다. 

 

 

 원본 라벨 이미지 또는 원본 포장의 사진 추가하기:  

1. 을 클릭한다. 

결과: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난다. 

2. 문서 추가 팝업 창에서 탐색을 클릭한 다음 폴더 구조에서 문서를 선택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필요한 경우 을 사용하여 다른 문서를 업로드한다. 
 

 

라벨은 자유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라벨이 텍스트로 완전히 

구성된, 매우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중요 사항 

라벨에는 텍스트, 기호, 그림(예: 삽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규정(EC) 제1223/2009호 조항 19에 명

시된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조항 19(2)에 따라 동봉되거나 부착된 전단지, 라벨, 태그 또는 카드

에 일부 필수 정보가 언급된 경우, 이러한 전단지, 라벨, 태그 또는 카드도 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에 여러 포장 크기 또는 색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 라벨과 원본 포

장을 신고에 첨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포장 크기이다. 

중요 사항 

첨부된 모든 문서(라벨, 포장 사진, 구성요소 문서)의 크기는 2M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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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복합구성제품 신고 
 

여러 구성요소로 구성된 제품(염모제 세트, 화장품 세트)과 관련된 신고는 별도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 단일구성제품

과 다르게 진행된다. 

 

 

복합 구성 신고 페이지는 3개의 다른 탭, 즉 1개의 일반 정보 키트와 2개의 구성요소 탭으로 구성된다. 

 

 

'일반 정보 키트' 탭 

일반 정보 키트 탭에서는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일반 정보(예: 키트, 세트 등)를 입력할 수 있다. 

 

 

복합구성제품은 혼합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트로 판매되는 구성품 컬렉션을 말한다(예: 염모제 키트, 
피부 필링 키트, 영구 스타일링 제품 등). 

중요 사항 

– 단일 또는 복합구성제품의 개념은 제품 구성요소에 다양한 성분/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세트를 복합구성제품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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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요소를 혼합해야 합니까?로 시작하는 일련의 질문 블록을 제외하고, 일반 정보 키트 탭에 입력하는 정보

는 단일구성제품의 일반 정보 탭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반 필드에 대한 설명은 "I. 단일구성제품 

신고', '일반 정보 탭', 13페이지를 참조한다. 

 

추가적인 복합구성제품별 질문은 제품의 구성요소를 혼합해야 합니까?로 시작하는 블록으로 그룹화된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인 경우 제품이 염모제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염모제 관련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 pH 값이 3 미만인지 10 이상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pH 값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pH 범위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pH 범위는 1pH 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제품이 염모제라고 표시하면 CPNP가 직접적인 pH 범위를 묻는다. pH 범위는 1pH 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성요소' 탭 

'구성요소' 탭에서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각 구성요소에 대한 지침은 13페이

지의 단일구성제품과 관련된 동일한 정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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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언어로 된 구성요소 이름(들)을 제외하고, 복합구성제품의 구성요소 탭에 입력하는 정보는 단일구성제

품의 일반 정보 탭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비슷하다. 따라서 일반 필드에 대한 설명은 "I. 단일구성제품 신고', '일반 정

보 탭', 13페이지를 참조한다. 

 

중요 사항 

구성요소 이름은 관할 당국이나 독성물질관리센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성분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서 중요한 요소이다. 

예: 

 

Marine HAIRCARE 키트에는 다음 3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구성요소 1 

이름(영문): HairShock Revitalising Mousse 

 구성요소 2 

이름(영문): HairShock Restructuring Fluid 

 구성요소 3 

이름(영문): HairShock Volumising Cream 

 
구성요소 이름은 특정 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부적이어야 한다. 

구성요소 이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 특정 메이크업 세트 구성요소) 구성요소 이름은 특정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

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2개의 구성 요소 탭이 표시되지만, 필요한 경우 구성요소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신고에 다른 탭을 추가할 수 있

다. 

(*) 면책 조항: 여기
에 표시된 제품은 실
제 제품이 아니다.
이름과 모든 표기는
명확히 하기 위한 용
도로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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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편집 
 

 

제품 편집 옵션은 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다. 

책임자는 이전에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를 편집할 수 있다. 

 

 신고 편집하기:  

1. 단순 또는 고급 검색을 수행하여 원하는 제품을 찾는다(51페이지의 '검색 도구 사용' 참조).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 옆에 있는  제품 편집을 클릭한다. 
 

 

또는 

검색 결과 목록의 '제품 이름' 열에서 원하는 제품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다. 

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 옆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한 다음,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한다. 

3.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저장한다. 

 

변경을 하면, 변경한 수정 유형(업데이트 또는 수정)과 수정된 특정 정보를 지정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중요 사항 

규정 제1223/2009호 조항 13 항 1, 3, 4에 규정된 어떠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책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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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책임자일 경우, 아래 자유 텍스트 상자에 코멘트를 추가해 수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제공할 수 있다(영어만). 

저장을 클릭하여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알린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는 관할 당국과 독성물질관

리센터에 제공된다. 

 

중요 사항 

업데이트와 수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형과 관련될 때는 이러한 구분이 특히 중요하

다. 

제형의 '업데이트'는 이전에 유효한 정보를 변경했음을 의미한다. 원본 데이터는 이전 제품 제형과 관

련이 있고 업데이트된 데이터 세트는 새로운 제형과 관련이 있다. 접촉 사례에 어떤 종류의 제형 버전

이 관련되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독성물질관리센터는 두 종류의 제형을 모두 평가해야 한

다. 

제형의 '수정'은 (실제) 제형을 변경하지 않고 오류나 불완전한 제품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성물질관리센터는 수정된 데이터 세트만 평가하면 된다. 

중요 사항 

신고의 새로운 버전은 제형 및/또는 카테고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업데이트할 경우에만 생성된다. 

다른 모든 변경 사항은 동일한 버전의 신고에 대하여 새 시간 스탬프만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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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복제 
 

 

제품 복제 옵션을 사용하면 책임자가 신고한 제품만 복제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매우 유사한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즉,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 

 

 제품 복제하기:  

1. 단순 또는 고급 검색을 수행하여 원하는 신고된 제품을 찾는다(51페이지의 '검색 도구 사용' 

참조).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 옆에 있는  제품 복제를 클릭한다. 

 

또는 

검색 결과 목록의 '제품 이름' 열에서 원하는 제품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다음 제품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제품 복제 버튼을 클릭한다. 

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 옆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한 다음, 제품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제품 복제 버튼을 클릭한다. 

결과: 복제된 제품이 표시된다. CPNP는 모든 데이터를 복제한다. 다만 우려 성분, 첨부 라

벨(및 해당되는 경우, 포장), 출시 준비 완료 또는 이미 출시된 제품 확인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외한다. 

3. 임시 저장을 클릭하고 복사된 제품을 원하는 대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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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로 제품 복사 
 

 

관리자 메뉴의 다른 책임자에게 제품 복사 옵션은 선택한 제품을 다른 책임자에게 복제하는 데 사용

된다(예: 합병된 경우). 그런 다음 선택한 제품이 지정된 책임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복사되며, 새 

CPNP 제품 참조 번호, 초안 상태, 다른 책임자로부터 가져온 것임을 나타내는 특수 아이콘 등이 표

시된다. 그런 다음 수신한 책임자가 자체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편집할 수 있다 (포장 및 라벨 정

보,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출처에서 복사됨).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다른 책임자에게 복사되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특수 아이콘이 나타날 

뿐, 원본 제품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제품 복사하기 

1. 관리자 메뉴에서 제품을 다른 책임자에게 복사를 선택한다. 

2. 검색 상자에 복사하려는 제품 책임자의 고유한 ID 또는 그 이름의 첫 글자를 입력한다. 

결과: 일치하는 단체의 목록이 표시된다. 

 

3. 목록에서 원하는 단체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결과: 선택한 단체의 전체 이름과 주소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4. 아래쪽 표에서 복사할 각 제품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5. 이전에 다른 단체에 복사한 제품을 복사하려면, 이전에 다른 담당자에게 복사한 제품 포함 

확인란을 선택한다. 그러면 해당 제품을 포함하여 하단 목록이 즉시 새로 고쳐진다. 

 

책임자 ID 정보: 
각 책임자는 CPNP에
서 시스템에 할당된 ID
로 고유하게 식별된다. 
이 ID는 책임자 프로필
의 일부로, 상단 링크 
바의 프로필 하이퍼링
크를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10페이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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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복사를 클릭한다. 

7. 확인 메시지에 응답한다. 

결과: 선택한 제품은 수신한 책임자가 자신의 CPNP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 옆에는 특수 아이콘 (예: 화살표가 안쪽을 가리키는 문)이 

표시되어 다른 단체에서 제공되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자신이 다른 단체로 복사한 제품 옆에는 또 다른 특수 아이콘 (화살표

가 바깥쪽을 가리키는 문)이 표시된다. 



CPNP 사용  39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하위단체로 제품 이동 
 

 

관리자 메뉴의 제품 이동 옵션은 하나 이상의 제품을 자신의 단체 또는 하위단체에서 자신의 다른 하

위단체 또는 주요 단체로 이동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선택한 제품이 지정된 책임자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동일한 CPNP 제품 참조 번호와 함께 초안으로 표시된다. 포장 및 라벨 정보와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복사된다. 

 

 제품 이동하기 

1. 관리자 메뉴에서 제품 이동을 선택한다. 

2. 하위단체 선택(FROM) 선택상자를 아래로 당겨 현재 제품이 있는 출처 단체를 선택한다. 

결과: 선택한 단체에 속하는 제품 목록이 표시된다. 

 

3. 목록의 가장 오른쪽 열에서 이동할 각 제품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4. 하위단체 선택(TO) 선택상자를 아래로 당겨 선택한 제품을 이동할 단체를 선택한다. 

5. 제품 이동을 클릭한다. 

결과: 선택한 제품은 수신자 하위단체에 즉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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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 보장 
 

 

제품 메뉴의 내 신고 옵션은 책임자의 제품에 대한 빠른 개요를 제공하여 후속 조치 및 관리를 용

이하게 한다. 

 

 제품 신고 확인하기 

1. 제품 메뉴에서 내 신고를 선택한다. 

2. 기본적으로 내 제품 신고 페이지에는 자신의 책임자/단체의 모든 초안 및 신고된 제품 목록이 

마지막 수정 날짜 순서로 표시된다. 

 

 

3. 초안 또는 신고된 제품, 특정 기간 동안 입력한 제품, 특정 연락 담당자 등에만 초점을 맞

출 수 있도록 페이지 상단의 필터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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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세부정보 보기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제품 세부정보를 보려면 원하는 제품 이름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거나

(편집 모드에서 제품 세부정보 페이지가 열림)  제품 보기를 클릭한다. 

보기 모드에서, 제품 세부정보 페이지 상단 섹션에 제품 헤더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 제품 이름, 

 인터페이스 언어로 된 제품 이름, 

 책임자 이름, 

 CPNP 참조 번호, 즉 CPNP에서 제품에 부여한 번호 

 현재 버전 번호(데이터 세트 버전이 아닌 제형 버전을 나타냄, 아래 참조), 

 처음 신고한 날짜, 

 제품의 이전 버전(있는 경우).  

 

제품 페이지의 하단 섹션은 제품이 단일구성제품인지 복합구성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진다. 

 

 

단일구성제품 

단일구성제품의 하단 섹션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 탭으로 구성된다. 

 

 

일반 정보 

'일반 정보' 탭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의 일반 정보가 표시된다. 

 CPNP 참조 번호, 

 업계 참조 번호(업계 내부 사용 목적), 

 신고 버전, 

 마지막 수정 날짜 및 시간 스탬프, 

 책임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한 제품 이름, 색조(해당되는 경우) 및 해당 언어, 

 제품이 3세 미만 어린이를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 책임자 세부정보(적어도 이름 및 주소), 

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 

 제품이 출시 준비가 완료 되었는지 이미 출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 제품이 커뮤니티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그렇다면 원산국), 

 최초로 시장 배치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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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세부정보 

'제품 세부정보' 탭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된다. 

 제품 카테고리, 

 제품의 물리적 형태, 

 특수 도포기 또는 포장(해당되는 경우), 

 제품 pH 정보(해당되는 경우), 

 신고 유형(예: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제품에 함유된 우려 성분에 대한 정보(이름 및 %w/w로 표시된 양) 

(참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오른쪽 열에 그 의미가 표시된다. 즉, 이는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음'을 나타내거나(이 경우 0% w/w로 표시)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만 그 농도가 

우려되는 수준 미만임을 나타낸다(이 경우, 우려되는 농도의 수준이 표시됨), 

 제형 이름(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의 경우 제형 번호 포함), 

 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하이퍼링크(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구성 또는 구성 범위), 

 제품에 함유되는 카테고리 1A 또는 1B의 CMR 물질에 대한 정보, 

 제품에 나노물질 형태로 함유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 

 

 제품의 원본 포장(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제품의 원본 라벨(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제품의 원본 라벨(텍스트만) 

 

 

버전 

동일한 제품에 여러 버전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버전' 탭에는 사용 가능한 버전의 개수가 괄호에 

표시되며 신고의 각 버전에 대한 정보(유효기간, 변경 유형(업데이트 또는 수정), 변경 사유)가 표

시된다. 

 

다음 버튼은 각 탭의 오른쪽 상단 및 오른쪽 하단에 있다. 

  버튼을 통해 신고된 활성 제품을 복제할 수 있다(36페이지의 '제품 복제' 

참조). 

  버튼을 통해 (  제품 보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제품 페이지를 여는 경우 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34페이지의 '제품 편집' 참조). 

  버튼을 통해 신고에 대한 PDF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버튼을 통해 검색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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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성제품 

복합구성제품의 하단 섹션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 탭으로 구성된다. 

 
 

 

일반 정보 

'일반 정보' 탭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의 일반 정보가 표시된다. 

 CPNP 참조 번호, 즉 CPNP에서 제품에 부여한 참조 번호, 

 업계 참조 번호, 즉 업계에서 제품에 부여한 참조 번호(업계 내부 사용 목적), 

 신고 버전, 

 마지막 수정 날짜 및 시간 스탬프, 

 책임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한 제품 이름, 색조(해당되는 경우) 및 해당 언어, 

 제품이 3세 미만 어린이를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 책임자 세부정보(적어도 이름 및 주소), 

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 

 제품이 출시 준비가 완료 되었는지 이미 출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 제품이 커뮤니티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그렇다면 원산국), 

 최초로 시장 배치된 회원국 

 혼합 제품의 pH(해당되는 경우), 

 제품의 원본 포장(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제품의 원본 라벨(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제품의 원본 라벨(텍스트만) 

 

 

구성요소 

각 '구성요소' 탭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된다. 

 책임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한 구성요소 이름, 색조(해당되는 경우) 및 해당 언어, 

 구성요소 카테고리, 

 구성요소의 물리적 형태, 

 특수 도포기 또는 포장(해당되는 경우), 

 신고 유형(예: 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구성요소에 함유된 우려 성분에 대한 정보(이름 및 %w/w로 표시된 양)(참고: '해당 없음'이라

고 표시하면 오른쪽 열에 그 의미가 표시된다. 즉, 이는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음'을 나

타내거나(이 경우 0% w/w로 표시)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지만 그 농도가 우려되는 수준 미만

임을 나타낸다(이 경우, 우려되는 농도의 수준이 표시됨). 

 구성요소에 대한 하이퍼링크(사전 정의된 프레임 제형, 정확한 구성요소 또는 구성 범위), 

 구성요소의 제형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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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에 함유되는 카테고리 1A 또는 1B의 CMR 물질에 대한 정보, 

 구성요소에 나노물질 형태로 함유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 

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중요한 기타 정보, 

 선택적으로, 구성요소의 원본 포장(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선택적으로, 구성요소의 원본 라벨( 을 클릭하여 액세스 가능),  

 선택적으로, 구성요소의 원본 라벨(텍스트만) 

 

 

 

버전 

동일한 제품에 여러 버전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버전' 탭에는 버전의 개수가 괄호에 표시되며 

신고의 각 버전에 대한 정보(유효날짜, 변경 유형(업데이트 또는 수정), 변경 사유)가 표시된

다. 

 

 

 

오른쪽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다. 

 

  버튼을 통해 활성 신고를 복제할 수 있다(36페이지의 '제품 복제' 참조). 

  버튼을 통해 (  제품 보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제품 페이지를 여는 경우 사용 가능) 제품

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34페이지의 '제품 편집' 참조). 

  버튼을 통해 신고에 대한 PDF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버튼을 통해 검색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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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담당자 관리 
 

 

 

연락 담당자 메뉴는 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신고와 연관되거나 신고와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연

락 담당자를 관리(작성, 편집, 삭제)하는 데 사용된다. 

 

신고에서 사용자가 생성/수정한 각 연락 담당자는 연락 담당자 모듈에 즉시 추가/수정 추가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새 연락 담당자에는 고유한 ID가 자동으로 할당되고, 이름,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통해 설명된다. 

 

 연락 담당자 세부정보 확인하기:  

1. 연락 담당자 메뉴에서 목록을 선택한다. 

2. 특정한 연락 담당자를 찾으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이나 성의 처음 몇 글자(최소 3자)를 입력

한다. 모든 일치 항목이 아래에 나열된다. 

 

또는 

연락 담당자 추가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여 목록을 완전히 표시한다. 

3. 목록에서 사람을 편집하려면, 해당 사람 옆에 있는 을 클릭하여 적절한 변경을 한 다음 

저장을 클릭한다. 

또는 

사람을 삭제하려면 을 클릭한 후 확인 메시지에 응답한다(기존 신고에 이미 해당 연락 

담당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저장할 때 CPNP에서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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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락 담당자 추가하기:  

1. 연락 담당자 메뉴에서 새 연락 담당자를 선택한다. 

결과: 연락 담당자 추가 페이지가 열린다. 
 

 

2. 새 연락 담당자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를 입력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결과: 새 연락 담당자는 즉시 신고에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된 이메일이 새 연락 담당자에게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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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신고 입력/보기/편집(조항 13(3)) 
 

 

이미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어떠한 회원국에 제공하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라

벨의 모든 요소를 번역하여 국가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유통업자의 경우, 먼저 제품을 처음 신고한 

책임자를 찾은 후 CPNP에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전용 유통 메뉴에서 관

리된다. 

 

조항 13(3)에 따른 새 신고 입력하기 
 

 

 다음 절차에 따라 유통 신고 입력하기: 

1. 유통 탭에서 제품 신고를 선택한다. 

 

2.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여 신고할 제품에 대한 고유의 CPNP 참조 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

를 나타낸다. 

3.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입력란에 CPNP 제품 참조 번호를 입력한 후, CPNP에 있는 일치하

는 제품 참조 번호 목록에서 선택한다. 

 

또는 

CPNP 제품 참조 번호를 모르고 위에서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 유통할 제품의 책임자 이름(의 첫 글자)을 입력한다. 

결과: 이러한 정보에 따라 CPNP는 책임자 이름과 일치하는 제한된 결과 목록을 표

시한다. 

 

– 일치 결과 목록에서 책임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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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회원국의 제품 이름 상자에 검색된 제품의 이름을 최소 5자 이상 입력한다(발송 회원

국은 책임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국가임). 

결과: 이 정보에 따라 일치하는 제품 이름 목록이 제한적으로 표시된다. 

– 제안된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4. 제품이 제공되는 회원국을 선택한다(제품이 제공되는 회원국은 사용자가 제품을 시장에 제공

하는 회원국임). 

 

5. 필요한 경우 유통 종료일을 지정한다. 

6. 필요한 경우 코멘트 상자에 유통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입력한다. 

7. 유통업자 제품 이름 상자에, 선택한 국가에서 유통업자가 부여한 제품 이름을 지정된 언어로 

입력한다(하나의 국가에서 동일한 제품이 다른 언어의 다른 이름으로 유통될 수 있음). 

 

8. 제품이 여러 국가에서 유통되는 경우 시스템이 국가별 탭을 제공한다. 국가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국가별 번역을 입력한다. 

9. 신고를 초안으로 저장하려면 임시 저장을 클릭한다.  

또는 

유통 신고에 대한 정보가 완료되면 신고를 클릭하고 확인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는 관할 

당국과 독성물질관리센터에 제공된다.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원래의 신고로 연결된다. 그때

부터는 신고를 삭제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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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13(3)에 따른 신고 찾아보기 
 

 

 

유통업자는 유통 메뉴의 내 신고 전용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조합함으로써 제품/신고를 

찾을 수 있다. 책임자 이름, CPNP 제품 참조 번호, 유통업자가 제품을 제공하는 회원국 및/또는 

관련 신고의 상태("초안" 또는 "신고됨"): 

 

 

 

조항 13(3)에 따른 신고 편집하기 
 

 

조항 13(3)에 따라 신고를 검색한 후 편집,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신고 옆의 을 클릭하고,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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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C 코멘트에 답변 
 

 

제품 신고 페이지의 CA/PIC 코멘트 탭을 사용하면 국가 관할 당국과 독성물질관리센터에서 제품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거나 질문 또는 의견이 있을 때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을 개

시할 수 있다. 관할 당국/독성물질관리센터는 자신이 직접 개시한 토론과 책임자가 제공한 피드

백만 볼 수 있다. 반면 책임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신고에 대해 국가 관할 당국 및/또는 독성물질

관리센터가 제기한 모든 코멘트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코멘트에 답변하기: 

1. 이메일로 받은 코멘트 수신 신고의 링크를 클릭한다. 

또는 

검색을 수행하여 답변하려는 코멘트가 달린 제품을 연다. 

2. CA/PIC 코멘트 탭을 선택한다. 

3. 원하는 코멘트 옆에 있는 답변을 클릭한다. 

4. (...)에 답변 상자에 답변을 입력한다. 

5. 보내기를 클릭한다. 

결과: 자신의 답변이 CA/PIC 코멘트 탭에 추가된다. 아울러 관할 당국이나 코멘트를 게시

한 PIC에 이메일이 전송된다. 



CPNP 사용  51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검색 도구 사용 
 

제품 메뉴는 제품, 단체, 신고 검색을 위한 다음과 같은 2개의 검색 옵션을 제공한다. 

 단순 검색 

 고급 검색 

 

이러한 표준 제품/신고 검색 기능 외에도, 유통 메뉴에는 제품/신고를 찾을 수 있는 전용 검색 옵

션이 있다. i) 유통업자가 제품을 제공하는 회원국에서의 제품 이름, ii) 유통업자가 제품을 제공하

는 회원국 및/또는 iii) 신고의 상태("초안" 또는 "신고됨") 

 

 

단순 검색 
 

 

제품 메뉴의 단순 검색 옵션을 사용하면 키워드를 사용하여 신고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반환

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최소 5자를 입력해야 하며 결과 수는 100개로 제한된다. 

 

책임자는 자신(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용자)이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만 찾을 수 있다. 여러 사용

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책임자는 이들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신고를 찾을 수 있다. 책임자는 초

안 및 제출된 신고를 검색할 수 있다. 

단순 검색은 제품 이름(유통 제품 이름 포함), 구성요소 이름, 책임자 이름, 유통업자 이름, CPNP 

참조 번호 등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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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검색 
 

제품 메뉴의 고급 검색 옵션을 사용하면 여러 검색 조건 조합하여 CPNP 내에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고급 검색 조건은 일반 정보와 카테고리 및 제형이라는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된다. 

 
 

 일반 정보 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에 대한 일반 정보와 관련된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 카테고리 및 제형 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 카테고리 및 제형과 관련된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신고에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이전 버전(즉, 히스토리)은 회색 배경의 행에 표시되고 '이전' 

단어가 버전 열에 나타난다. 한편, 신고의 현재 버전은 항상 흰색 배경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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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색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및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조건을 재설정하거나 

입력한 조건에 따라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 

 

신고 찾아보기 
 

 

단순 또는 고급 검색을 수행하면 CPNP에 일치하는 신고 목록이 표시된다. 

 
 

10개 이상의 결과가 발견되면, 여러 페이지에 분산된다. 각 페이지 하단의 페이지 탐색 버튼을 클

릭하여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한다. 

 
 

제품이 동일한 CPNP 참조 번호로 여러 행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들은 이름이 여

러 언어로 제공되는 제품이다.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헤어 제품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시된다. 

 

'카테고리' 열에는 레벨 3 카테고리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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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름 열의 일부 신고에 다른 기호가 표시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기호 의미 

 

제품의 원본 라벨(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포장 사진)이 아직 신고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 제품은 아직 시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신고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 

 
제품이 다른 책임자에게 양도되었다. 

 
다른 책임자로부터 제품이 수령되었다.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시 선택상자를 사용하여 페이지당 표시할 결과 수를 추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다. 

 
 

결과 표의 오른쪽 상단에는 두 개의 아이콘  및  이 있으며, PDF 또는 XLS 형식으로 목록

을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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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특정 우려 성분 및/또는 pH 값에 대한 규칙 

 

 

규칙 1 -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  

모든 제품에 대해 에탄올 및/또는 이소프로판올의 중량 백분율(w/w)을 지정해야 한다. 

한 성분의 함량 또는 두 성분의 함량 합계가 다음 값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

다. 

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5 

예: 에탄올 20%에서 에탄올 26%로의 변경은 제형 중 에탄올 함량이 6만큼 변경되는 것이므

로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에탄올 20%와 이소프로판올 20%에서 에탄올 23%, 이소프로판올 24%로의 변경은 제형 중 

중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 합계가 7만큼 변경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이전에 선언된 값이 ≥30%이면 10 

화장품에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 

– 중량 백분율 선언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할 수 있다. 

– 중량 백분율이 1% 미만인 경우 1%로 지정할 수 있다. 

 

 

 

규칙 2 - 비듬 방지 제품 

비듬 방지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비듬 방지제의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규칙 3 - 탈모 방지 제품 

탈모 방지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탈모 방지제의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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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 - 색소침착 방지제 및/또는 색소제거제를 함유한 피부 미백 

제품 

색소침착 방지제 및 색소제거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성분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

다. 

화장품에 색소침착 방지제 및 색소제거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

다. 

 

 
 

규칙 5 - 화학적 각질 제거제(예: 락트산, 글리콜산, 살리실산)가 함유된 화학적 각

질 제거 제품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규칙 6 - 비타민 A 및 유도체(예: 레티놀, 레티닐 에스테르) 함유 제품 
 

비타민 A 또는 그 유도체가 0.20%(레티놀로 계산)를 초과하거나 전체 제품에 대해 양이 0.09g(레

티놀로 계산)을 초과하는 경우 정확한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비타민 A 또는 유도체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타민 A 또는 그 유도체가 0.20%(레티놀로 계산)를 초과하지 않거나 양이 0.09g(레티놀로 계

산)을 초과하지 않거나 비타민 A 또는 그 유도체가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을 선택해야 한다. 

 

 

 

규칙 7 - 크산틴 유도체(예: 카페인, 테오필린, 테오브로민, 크산틴 유도체가 포함된 식

물 추출물, 예: 폴리니아 쿠파나(구아라나) 추출물/분말) 함유 제품 

 

제품에 0.5% 이상의 크산틴 유도체가 함유된 경우, INCI 명칭과 유도체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화장품에 크산틴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0.5%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부록  57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규칙 8 - 길이가 C12보다 짧은 3개 또는 4개의 사슬 또는 기(직선

기, 분기기, 고리기 또는 방향족기 포함)를 가진 양이온 계면활성제 

함유 제품 
 

계면활성제가 보존제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베헨알코늄클로라이드 

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 도데실벤질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규칙 9 - 추진제 함유 제품 

각 추진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 중 하나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에 추진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이 규칙은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 및 에어로졸 스프레이로 제공되는 기타 모든 제품에 적용된

다. 

다른 제품은 가압 포장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도포 시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특수 도포기' 필드에 '가압 용기 - 비분무 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에 추진제

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해당 프레임 제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규칙 10 - 과산화수소 함유 또는 방출 제품 

과산화수소의 농도 및/또는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이 규칙은 염모제 제품, 헤어 표백제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적용된

다. 



부록  58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CPNP – 책임자 및 유통업자용 

 

 

 

 

규칙 11 - 환원제 함유 제품 

각 환원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 중 하나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제모제, 염색제, 염색 제거제,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원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티오글리세린,  

 티오글리콜산 및 그 염(티오글리콜산 암모늄, 티오글리콜산 에탄올아민), 

 티오락테이트 암모늄 

 시스테인 HCl 

 아황산나트륨 

 중아황산나트륨 

 히드록시메탄 설포네이트 나트륨 

 하이드로아황산나트륨 

 알칼리 및 토류알칼리 황화물 

제품에 환원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규칙 12 - 과황산염 함유 제품 

각 과황산염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 중 하나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에 과황산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규칙 13 - 헤어 스트레이트닝제 함유 제품 

스트레이트닝제의 INCI 명칭과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 중 하나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트레이트닝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 구연산칼륨 

 수산화칼슘 

 탄산구아니딘  

 환원제: 

 티오글리콜산암모늄 

 티오락테이트 암모늄 

 시스테인 HCl 

 에탄올아민 티오글리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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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4 - 무기 나트륨 염 함유 입욕제/입욕제 큐브 

나트륨 염의 총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무기 나트륨 염의 총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규칙 15 - 불소 화합물 함유 치약 및 구강청결제 

불소 화합물의 농도(불소로 계산)를 명시해야 한다. 

불소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에 불소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규칙 16 - pH가 3 미만 또는 10을 초과하는 제품 및 염모제의 pH 

단일구성제품 또는 개별 성분(염색제 제외)의 pH가 3보다 낮거나 10보다 높은 경우 pH 필드에 

명시해야 한다. 

복합구성제품(염색제 제외)을 사용 전에 혼합하는 경우, 혼합된 제품의 pH가 3보다 낮거나 10보

다 높은 경우 해당 pH 필드에 명시해야 한다. 

(예: 다른 강도를 얻기 위해) 성분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면 pH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다. 혼합 제품에 대해 정확한 pH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pH는 한 자리 이하의 범위 형태로도 표

현할 수 있다(예: 9.5~10.5). 

단일 구성 또는 복합 구성 염색제의 경우, pH 3~10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항상 pH를 표시해야 한

다. 

그러나 같은 제품이라도 색조에 따라 pH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pH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성분과 혼합 제품의 pH는 한 자리 이하의 범위(예: 

8.5~9.5)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이전에 선언된 pH가 0.5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pH가 10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성분의 경우, 각 알칼리제의 INCI 명칭과 농도, 그리고 (해당되는 경

우) 수산화 암모늄 방출제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 중 하나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면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칼리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산화나트륨/칼륨 

 탄산나트륨/칼륨 

 메타규산나트륨/칼륨 

 산화칼슘 

 수산화암모늄 

 에탄올아민 

 전형적인 수산화 암모늄 방출제는 염화 암모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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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7 - 에센셜 오일, 캄포르, 멘톨 또는 유칼립톨 함유 제품 

향수 및 일부 제한된 기타 제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제조업체가 에센셜 오일, 캄포르, 멘톨 또

는 유칼립톨을 총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제형에 도입하는 경우 총 함량 농도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에센셜 오일, 캄포르, 멘톨 또는 유칼립톨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에센셜 오일, 캄포르, 

멘톨 및 유칼립톨의 총 수준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개별 에센셜 오일과 캄포르, 멘톨 또는 유칼립톨의 농도가 0.5%(캄포르의 경우 0.15%)를 초과하

는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에센셜 오일/에센셜 오일 유도체의 이름과 양을 명시해야 한다. 

개별 에센셜 오일, 캄포르, 멘톨 또는 유칼립톨이 0.5%(캄포르의 경우 0.15%)보다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규칙 18 - 기타 성분 

위의 규칙 외에도 유럽 독극물관리센터에서 급성 중독 응급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것으로 식별된 물질이 다수 있다. 

제형에 포함된 이러한 성분의 농도가 표시된 임계값 이상이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임계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항상 농도를 명시해야 한다. 

농도가 이전에 선언된 값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글리콜 및 글리콜 에테르 

부테스-2 아세테이트(1% 이상) 

부톡시디글리콜(1% 이상) 

부톡시 에탄올(1% 이상) 

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1% 이상) 

다이톡시디글리콜(1% 이상) 

디프로필렌 글리콜(10% 이상)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10% 이상) 

디프로필렌 글리콜 이소보르닐 에테르(10% 이상) 

에톡시디글리콜(1% 이상) 

에톡시디글리콜 아세테이트(1% 이상) 

글리콜(1% 이상) 

글리콜 에테르(폴리머 아님)(1% 이상) 

메톡시이소프로판올(10% 이상) 

메톡시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10% 이상) 

PPG-2 메틸 에테르(10% 이상) 

PPG-2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10% 이상) 

프로필렌 글리콜(10% 이상)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 에테르(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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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용매 

시클로헥산(5% 이상) 

수소화 디도데센(5% 이상) 

이소펜탄(5% 이상) 

펜탄(5% 이상) 

톨루엔(5% 이상) 

테레빈유(5% 이상)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 이외의 알코올 

벤질 알코올(1% 이상) 

푸르푸릴 알코올(1% 이상) 

헥실 알코올(5% 이상) 

N-부틸 알코올(1% 이상) 

프로필 알코올(1% 이상) 

T-부틸 알코올(1% 이상) 

 

기타 

아세톤(5% 이상) 

벤질 벤조에이트(1% 이상) 

브루신 황산염 

부틸 아세테이트(1% 이상) 

부티롤락톤(0,1% 이상) 

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1% 이상) 

클로로플라틴산(0,1% 이상) 

구리 황산염(0.1% 이상) 

사이클로헥사논(5% 이상) 

디메틸톨릴아민(0,1% 이상) 

에틸 아세테이트(1% 이상) 

에틸 에테르(5% 이상) 

포름알데히드(0,2% 이상) 

하이드록실아민 HCL; 하이드록실아민 황산염(1% 이상) 

M-크레솔, O-크레솔, P-크레솔, 혼합 크레솔(0,1% 이상) 

MEK(5% 이상) 

메틸 아세테이트(0,1% 이상) 메틸 피롤리돈(5% 이상) 

MIBK(5% 이상) 

칼륨 염소산(0,1% 이상) 

나트륨 염소산(0,1% 이상) 

트리에틸 인산(0,1% 이상) 

 

또한 회원국에 독성물질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센터 또

는 기관에 중요한 제품 관련 정보를 전용 필드에 알려야 한다(영어만 사용). 

참고: “AQUA"가 언급된 프레임 제형에는 물이 성분으로 첨가되지 않고 수성 식물 추출물, 과일

주스 등에서 이월하여 첨가된 제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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